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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안 이유

○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개정(`17.01.28.시행)

   -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

    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○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

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(안 제2조)

○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(안 제3조)

○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확인(안 제4조)

○ 안전인증(확인신고),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을 위한 

수수료(안 제5조)

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

에 관한 조례안’은 상위법인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

개정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

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

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체계와 목적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다

만, 제정되는 조례안의 제5조 수수료 부분 산출근거와 이에 따라 

예상되는 연간 수입현황 그리고 도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

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

